
[별  6] <개  2008.4.3>
폐수무 류 시   치기 ( 31 7항 )

1. 시 에  리·집수시  하는 폐수  는 안  찰할 수 

도  치하여야 한다.

2. 시  처리공 도  폐수 도는 누 나 알아 볼 수 도  주  

시  치  폐수처리 에 착하여야 한다.

3. 폐수를 고체 상태  폐기물  처리하기 하여 ·농 ·건 ·탈수 또는 

각시  치하여야 하 , 탈수 등 지시 에  생하는 폐수가 지시

에 재 하도  하여야 한다.

4. 폐수를 수집· ·처리 또는 하기 하여 사용 는 비는 폐수  누  

지할 수 는 재질 어야 하 , 지시  치  닥  폐수가  

스 들지 아니하는 재질 어야 한다.

5. 폐수는 고  를 통하여 수집· ·처리· 어야 한다.

6. 폐수를 수집· ·처리· 하기 하여 사용 는 비는 폐수  누  안

 찰할 수 도  치하 , 득 한 경우에는 누  감지할 수 는 

비를 치하여야 한다.

7. 누  폐수  차단시  또는 차단 공간과 류시  폐수가  스

들지 아니하는 재질 어야 하 , 폐수를 폐수처리  류 에 시키는 

비를 갖 어야 한다.

8. 폐수무 류 시 과  지시 , 차단· 류시 , 폐기물보 시  등  

빗물과 지 아니하도  지  치하여야 하 , 폐기물보 시 에  침

수가 생  경우에는 침 수를 폐수처리  류 에 시키는 비를 

갖 어야 한다.

9. 폐수무 류 시 에  생  폐수를 폐수처리  ·재처리할 수 

도  식· 식 기 염 지시  등  치하여야 한다.

10. 특별 책지역에 치 는 폐수무 류 시  경우 1  24시간 연 하여 

가동 는 것   폐수를 량 처리할 수 는 비 지시  치하여

야 하고, 1   폐수 생량  200 곱미  상   폐수  무 류 

여 를 실시간  확 할 수 는 원격 량감시 치를 치하여야 한다.


